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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

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

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 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로법 위반 행정처분

 2. 당사자
 성명(명칭) 이*현

 주    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9번길 41, 204호 대성빌(달동)

 3. 처분의 원인

□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

   차량의 운행제한

 ○ 위반일시: 2024. 4. 17. (수) 10:37

 ○ 위반장소: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일원(지방도1002호선)

 ○ 위반내용: 운행제한기준초과

            - 1축하중 1.75톤 초과

 ○ 위반차량: 전남06아6903

 ○ 위반횟수: 4회

 4. 처분내용 과태료 금1,000,000원(금일백만원) / 사전감경 금800,000원(80%)

 5. 법적근거 도로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79조, 제105조 및 별표7

 6. 의견제출

제

출

처

기관명

경상남도

도로관리

사업소

진주지소

부서명 안전관리담당 담당자 전송희

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전화번호 055)254-4274

이메일 jthdgml0720@korea.kr FAX 055)254-4259

제출기한 2024년 5월 13일

  끝.

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 통지)
비공개(6)

문서번호 진주지소-5055

시 행 일 (2024. 4. 19.)

수    신 이*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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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의 견 제 출 시 유 의 사 항 >

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․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

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

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

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

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

다.

2.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

것으로 간주합니다.

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

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

니다.

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

주무관 안전관리담당 진주지소장
 2024. 4. 19.

전송희 김희섭 최병혁

협조자

산불예방,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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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서

1. 예정된처분의제목

2. 당 사 자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

  제출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의견제출인 주소

(전화 :            )

성명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            귀하

비

고

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

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